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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2    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6다257572  부인  소

원고, 상고인 회생채 자 에스티엑스건  주식회사  법 상 리인 원고

소송 리인 법 법인( 한) 태평양

담당변 사  외 4인

피고, 피상고인 군인공 회

소송 리인 법 법인( 한) 종

담당변 사 이 구 외 3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6. 9. 23. 고 2016나2024756 결

 결  고         2020. 6. 25.

주       문

원심 결  하고, 사건  울고등법원에 송한다.

소송 차 계신청인들  소송 차 계신청  모  각한다.

소송 차 계신청  인한 용  소송 차 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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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상고이 를 단한다.

  1. 상고이  1 에 한 단

  원심  시  같  이 , 채 자 회사가 2011 도 말경 또는 이 사건 변 행  

이 에 이 사건 사업  히 포 하여 이 사건 사업에  시행이익이나 시공이익  

 할  없었다는 원고  주장  척한 1심 단  그  지하 다.

  원심 결 이 를 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단에 논

리  경험  법 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 사실  잘못 인 하는 등

 결에 향  미  법이 없다. 

  2. 상고이  2, 3 에 한 단

  가. 1) 채 자 회생  산에 한 법 (이하 ‘채 자회생법’이라 한다) 100조 1

항 1 에  한 ‘채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  알고 한 

행 ’에는 채권자  공동담보가 는 회사  일 재산   감소시키는 이

른  사해행 뿐만 아니라 특 한 채권자에 한 변 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 

공평에 하는 이른  편 행 도 포함 다.  같  고 부인이 인  해 는 

주  요건  ‘회사가 회생채권자들  해함  알 것’  필요  하는데, 특히 편

행  경우에는 채 자회생법이 한 부인 상행  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  

지하고 거래 안 과  균  도모하  해 회사회생 차가 개시 는 경우에 용

는 채권자평등  원  회피하  하여 ‘특  채권자에게 변 한다는 인식’이 필요

하지만, 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한 극 인 가해  사나 욕 지 필요한 것

 아니다( 법원 2006. 6. 15. 고 2004다46519 결 등 참조). 

  2) 회생 차상 부인  상이 는 행 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하다고 하 라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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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 당시  개별 ․구체  사 에 라 는 당해 행 가 사회  필요하고 상당

하 다거나 불가피하 다고 인 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  감소나 불공평

 감 하여야 한다고 볼  있는 경우가 있   있고, 그  같  외 인 경우에는 

채권자 평등, 채 자  보  이해 계  조 이라는 법  지도이 이나 에 

추어 채 자회생법 100조 1항 소  부인권 행사  상이   없다고 보아

야 한다. 여 에  ‘행  상당 ’ 여부는 행  당시  회생회사  재산  업 상태, 

행  목 ․ 도  동  등 회생회사  주  상태를 고 함  , 변 행 에 

있어 는 변 자  원천, 회생회사  채권자  계, 채권자가 회생회사  통모하

거나 회생회사에게 변 를 강요하는 등  향  행사하 는지 여부 등   

하여 신 과 공평  이 에 추어 구체  단하여야 한다( 법원 2007. 9. 21. 

고 2005다22398 결, 법원 2011. 5. 13. 고 2009다75291 결 등 참조). 그리

고 그  같  부당  요건  결하 다는 사 에 한 주장․증명책임  상 인 

익자에게 있다( 법원 2004. 3. 26. 고 2003다65049 결, 법원 2011. 10. 13. 

고 2011다56637, 56644 결 등 참조).

  나. 원심 결 이   에 하여 알  있는 다 과 같  사 들  종합하여 앞

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이 사건 사업  시공사  연 보증인에 불과한 채

자 회사가 부채 과  동  부족, 채 연체 등 재  어 움  겪 며 하도 업체

들에 한 자 식 외상매출채권담보 출  만 도래를 앞  상황에  특 채권자인 

피고에게 가용   상당  차지하는 이 사건 변  지 한 행 가 사회

 필요하고 상당하 다거나 불가피하여 일  산채권자가 산재단  감소나 불공평

 감 하여야 할 외 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 하  어 고, 채 자 회사는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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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변 행  당시 회생 차가 개시 는 경우에 용 는 채권자평등  원  회피하

 하여 특 채권자에게 변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.

  1) 채 자 회사는 2011. 7.경 이 사건 2변경약  체결하면  피고에게 액면  

1,000억 원, 만  2012. 7. 24.   자어  행하여 부하 다.

  2) 에스티엑스그룹  2012. 5.경 주채권 행인 한국산업 행과 에스티엑스그룹 계열

사  건 한 경 계획이행  하여 재 구조 개 약  체결하 고, 채 자 회사도 

에스티엑스그룹 계열사   약 에 명․날인하 다. 

  3) 채 자 회사는 2012. 7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  1,000억 원  200억 원

 변 하고 계열사인 에스티엑스 공업  추가  연 보증인  입보시킨 후, 피고

 나 지 출원  800억 원에 하여 그  100억 원  2012. 12. 24. 지, 700억 

원  2013. 7. 24. 지 각 변 를 하  하는 내용  3변경약  체결하

다. 한편 당  이 사건 출약 에 라 피고는 시행사인 스 엔 프라이즈 소  

이 사건 사업부지에 하여 담보권  보 하고 있었고, 2012. 7. 23. 스 엔 프라

이즈를 리하는 스 벌 부  ‘향후 1 간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한 매각권한

 임한다’는 취지  임장  부 았다. 또한 3변경약 에  차주가  약 에 

른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출약  10조에 른 채 불이행책임이 

생한다고 하 고, 이 사건 출약  10조에 하면, 채 불이행 사 가 생하는 

경우 피고는  같  담보권  실행 타 조 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 있고, 

차주인 스 벌  시행사인 스 엔 프라이즈에 이 사건 사업  시행권  

체시행사에게 이 할 것  요청할  있 며, 채 자 회사는 시공사  채 자 회사

 부도, 회생 차 신청 등  경우 시공권  권 등 일체  권리를 포 한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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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다. 라  3변경약 에  한 에 라 채 불이행 사 가 생하 라도 

곧  채 자 회사에 시공권 포  효과 또는 보 자산에 한 담보권실행  험이 

생한다고 보  어 다.

  4) 채 자 회사는 2012. 9.경 신용평가 에 한 업어 등 이 등 인 B+ 

등  하향 었고, 웅진그룹 부도사태  회사채 시장이 경색 어 차 행이 사실

상 단 었 며, 외부 CP 행이 단 는 등 외부 부  차입  조달이 거  불가

능한 상황에 이르 다. 또한 이미 타 사업장에 한 부동산 PF사업  난항  PF

출 채  만 가 도래하는 등 자 난  겪고 있었고, 특히 원장안 에스티엑스 칸

(KAN) 아 트 사업과 하여 차주인 주식회사 마니 앤씨  PF 출 에 한 채

자 회사  보증채  하여 2012. 9.경 만 가 도래하 에도 출  상 하지 

못하여 한  이익이 상실 었다. 

  5) 채 자 회사는 2012. 11. 21.경부  2012. 12. 31.경 지 일일자 지(입  - 출

)가 거  매일 게는 몇 억 원에  많게는 100억 원 이상 지 자가 생하 고, 

2012. 11. 30.경 B2B차입  연체하  시작하 며, 2012. 12. 30.경 직원들에 한 

여도 연체하  시작하여 2012. 12. 31. 지 약 29억 원  여를 연체하 다.

  6) 2012. 12. 31.  채 자 회사  자산합계는 405,778,847,905원이었  면 부

채합계는 482,817,872,619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  과하 고, 동자산    

 자산  1,303,939,800원에 불과하 며, 115,527,565,554원  당 손실  

하 다.

  7) 이러한 상황에  채 자 회사는 피고에게 3변경약 에 른 존 채 변 를 

하여 2012. 12. 24. 10,000,000,000원 , 2013. 1. 22. 1,628,463,013원  각 송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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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 변  당시 채 자 회사가 보 하  공사매출채권  추심한  등에  지

었다.

  8) 이 사건 변 행  이후 채 자 회사가 경  상  등  하여 취한 조 에 

한 사  찾  어 운 면, 채 자 회사는 2013  약 35억 원  여를 연체하고 

약 76억 원   체납하 며, 2013. 3. 말경 만  도래한 하도 업체들  자

식 외상매출채권담보 출  결 하지 못하는 등 실질 인 부도상태가 생하 고, 주

거래 행  추가 인 자 지원  지 못함에 라 2013. 4. 26. 회생 차개시신청에 

이르 다. 회생계획안에 르면 시인  회생채권만도 2,517,230,024,746원에 이른다.

  9) 피고가  이 사건 출계약 이후 담보   어 상 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

증채  액  지  구하지 않  채 채 자 회사  요청   차 나 변 를 

하여 주었다는 사   이 사건 변 행 는 채 자 회사가 이사회결 를 통하여 가

결한 3변 약  상 계획에 른 일부 변 라는 사 만  원고  부인권행사가 

신 이나 공평  이 에 한다고 보 도 어 다.

  다. 그런데도 원심  시  같  이 만 , 이 사건 변 행 가 사회  필요

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 다고 볼  있고 채 자 회사가 사해 사가 없다고 

본 1심 단  그  지하 다. 이러한 원심 결에는 논리  경험  법  

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 사  부인권 행사를 한하는 사회  

상당 에 한 법리를 해하여 결에 향  미  법이 있다. 이를 지 하는 상고

이 는 이  있다.

  3. 상고이  4 에 한 단

  가. 채 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  알고 한 행  이익   자(이하 ‘ 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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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’라고 한다)가 그 행  당시 회생채권자 등  해하는 사실 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

를 부인할  없 나, 익자  악 는 추 므 , 익자 자신이 에 한 증명

책임  부담한다( 법원 2014. 7. 10. 고 2014다24112 결 등 참조). 채 자  일

재산  지․ 보를 주  목  하는 채권자취소권  경우  달리, 이른  편 행

지 규  상  하는 채 자회생법  부인권 도에 있어 는 드시 해당 행  

당시 부채  액이 자산  액  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  행사할  있

다고 볼 필요가 없 므 ( 법원 2005. 11. 10. 고 2003다271 결 등 참조), 편 행

 당시 채 자가 채 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한 익자  인식 여부를  인

 주  근거  삼아 는 안 다( 법원 2016. 1. 14. 고 2014다18131 결 참조).

  나. 원심 결 이   에 하여 알  있는 다 과 같  사 들  앞  본 

 같  이 사건 변 행  당시 채 자 회사  재   업상황, 변  채  액 , 

이후 채 자 회사가 부도  회생신청에 이르게  경  시  등  종합하여 앞  

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피고  악 추  번복하여 라고 인 하 에 부족하

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.

  1) 피고는 2010. 1. 20. 스 벌에 이 사건 출  상 일  2011. 1. 20.   

하여 여하 고, 채 자 회사가  채 를 연 보증하 다.

  2) 스 벌  채 자 회사가  변 지 채 를 이행하지 못하자, 피고는 

2011. 1. 20.  2011. 7. 21. 각 변 를 하여 주었고, 2012. 7. 23. 변 를 

종  2013. 7. 24. 지  변경하는 내용  3변경약  체결하 다.

  3) 3변경약  앞  , 이 사건 사업  당  1일 14,000명 용 규모  근

자 소 240동  부 시  신축  하 다가 2011. 9.경 1일 2,000명 용 규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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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자 소 30동만 공한 후, 미군 지 이  지연  추가공사 착 가 지연 고 있

었고, 이 사건 사업부지  부지  매각 안 등이 검토 었다가  등  

지연 는 등 사실상 단 상태 는데, 피고는 이  같  사  잘 알고 있었다. 또한 

피고는 채 자 회사가   부동산 경 침체에 른 자 난  이 사건 출

 변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 구조 개 약  에스티엑스그룹 부  자

지원  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악하고 있었다.

  4) 한편 피고는 시행사인 스 엔 프라이즈 소  이 사건 사업부지  지상건

에 한 근 당권  스 엔 프라이즈 행 주식과 계좌에 한 질권  보

하고 있었는데, 이 사건 출   사업부지 추 매각가를 공 한 나 지 150억 원

 이 사건 출약  해지에 른 상손실  책 하고,  같이 이 사건 사업  

채 자 회사를 통한 출  회 가 어 다고 보아, 3변경약  하면  채 자 회사

 계열사인 에스티엑스 공업 부  추가  연 보증  았다. 

  다. 그런데도 원심  시  같이 이 사건 변 행  당시 채 자 회사가 채 과상

태에 있었는지에 한 피고  인식 여부를 주  근거  삼아 피고  익자 항변

 아들인 1심 단  그  지하 다. 이러한 원심 결에는 고 부인에 있어 

익자  에 한 법리를 해하여 결에 향  미  법이 있다. 이를 지 하

는 상고이 는 이  있다.

  4. 소송 차 계신청인들  소송 차 계신청에 한 단

 소송 차 계신청인들  상고이  출 간이 지난 후인 2017. 4. 또는 2017. 7.경 

리인 임결 이 이루어지거나, 에스티엑스건 자산 리 주식회사가 채 자 회사

부  분할․ 립 어 이 사건 소송  권리․ 를 승계하 다고 주장하면 , 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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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차 계신청  하 다. 그러나 상고심  소송 차가 이  같  단계에 이르러 변

 없이 결  고할 에는 소송 차 계신청인이 소송  계할 필요 이 없 므

( 법원 2016. 4. 29. 고 2014다210449 결, 법원 2014. 1. 16. 고 2013다

20106 결 등 참조), 소송 차 계신청들  모  아들이지 않는다.

  5. 결

  그러므  원심 결  하고, 사건  다시 심리․ 단하도  원심법원에 송하

 하며, 소송 차 계신청인들  소송 차 계신청  모  각하고 그 용  소송

차 계신청인들이 부담하도  하여,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

결한다. 

재 장      법 노 희

주  심      법 상

            법 안철상

            법 상


